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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고 A

소송 리인 법 법인 담당변 사 태

피 고 1. B

2. C

3. D

주식회사4. E

이사 B

피고들 소송 리인 변 사 장

변 종 결 2015. 11. 26.

결 고 2016. 1. 28.

주 문

1. 이 사건 소 원고 피고 에 한 각 청구 부분 피고 주식회사 에B, C, D E

한 인청구 부분 모 각하한다.

2. 피고 주식회사 는 원고에게 별지 목 재 주식에 하여 그 주주명부상 주주명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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를 원고 변경하는 명 개 차를 이행하라.

3. 소송 용 원고 피고 사이에 생한 부분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B, C, D ,

피고 주식회사 사이에 생한 부분 피고 주식회사 가 부담한다E E .

청 구 취 지

주 항 원고는 별지 목 재 주식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만 한다 에 하2 ( ‘ ’ )

여 피고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 주주임 인한다E( ‘E’ ) .

이 유

피고 에 한 소 법 여부에 한 단1. B, C, D

직권 이 부분 소 법 여부에 하여 본다 원고는 이 법원 명 명 에.

도 불구하고 피고들에 한 청구취지를 보 하지 아니하 고 그 경 에 하여,

피고들 원고가 피고 주주라는 에 다 이 있 므 인 이익이 있다는 취E

지 만 주장하고 있다 자 면 그러나 청구 취지는 이를 명 히 알(2015. 10. 8. ).

아볼 있도 구체 특 하여야 하는 원고 피고 에 한 청구취지, B, C, D

는 구체 특 어 있다고 보 어 우므 이 사건 소 원고 피고들에,

한 청구 부분 부 법하다.

한편 원고 피고 에 한 청구를 피고들에 한 원고 주주 지 인, B, C, D

청구 해하 라도 자에 불과한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권리 는 법, 3

상 지 에 존하는 불안 험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 므 결국 원고· ,

피고들에 한 소는 인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 이 에 있어 도 이 사건 소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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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 피고들에 한 청구 부분 부 법하다.

피고 에 한 청구에 한 단2. E

가 이 사건 소 주주 지 인청구 부분 법 여부에 한 단.

피고 는 원고 소 인청구 부분에 하여 인 이익이 없 이 부E

법하다고 항변하므 이 부분 소 법여부에 하여 본다, .

이행 소를 할 있는데도 그 이행청구권 자체 존재 인청구를 허용하는

것 불안 거에 실효 이 없 므 이 경우 인 소를 하는 것 인 이익,

이 없어 부 법하다 법원 고 다 결 참조 한편 명주식( 1994. 11. 22. 93 40089 ). ,

양도는 명 개 를 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항할 없 므 상법 조 항( 337 1 ),

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 인 그 권리를 행사하 해 는 회사를 상 명

개 이행 청구하여야 하고 단 히 주주 지 인 구하는 것 는 법,

계에 한 효 한 단이라고 할 없 며 욱이 원고가 피고 에 하여· , E

명 개 이행청구를 아울러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는 주주 지 인 소에

인 이익이 있다고 보 어 다.

라 원고 피고 에 한 소 인청구 부분 부 법하다E .

나 명 개 청구에 한 단.

인 사실1)

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증 갑 증 내지 갑 증[ : , 1 , 2 1 5, 3

내지 갑 증 내지 갑 증 내지 갑1 5, 4 1 5, 5 1 4, 13

증 증 내지 증 내지 각 재 변, 3 1 6, 5 1 5 ,

체 취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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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원고는 피고 사이에 다 내용과 같 자약 체결하) 2014. 2. 27. E

다 이하 이 사건 자약 이라 한다 그리고 피고 소외 는( ‘ ’ ). B, F, G, H, I

약 에 른 피고 채 를 연 보증하 다E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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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 원고는 이 사건 자약 에 라 피고 에게 자자) 2014. 2. 27. E

500,000,000원 지 하 다.

다 이 사건 자약 에 라 피고 이 사건 주식에 하여 다 재) , E

같이 각 매도인란 재 주주 원고 사이에 원고 앞 주식 양도하고‘ ’ ,

매매 지 이 사건 자자 지 써 갈 하 하는 내용

주식매매계약이 체결 었다 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그리고 같( ‘ ’ ).

날 그 각 매도인 명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한 양도소득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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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 납부계산 가 작 었다.

매도인 행회사 주식 종 매매주식 매매 액

F 피고 E 결권보통주 주11,300 원56,500,000

G 피고 E 결권보통주 주30,000 원150,000,000

H 피고 E 결권보통주 주13,300 원66,500,000

I 피고 E 결권보통주 주45,400 원227,000,000

합 계 100,000주 500,000,000원

라 피고 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 익 에 해당하는 원) E 2014. 2. 28. 40,000,000

지 하 고 같 날 원고에게 이 사건 펜 부지 양주시 장흥면,

리등 필지를 공동담보 하여 각 토지에 하여 부지 법원5 2014. 2.

채권 고액 원 근 당권 등 를28. 16563 600,000,000

마쳐주었다.

마 이 사건 펜 양주시장 부 사용승인 았다) 2014. 3. 25. .

한편 피고 는 립 었고 이 사건 변 종결일 재 지 그) , E 1994. 12. 28. ,

주권 행 지 아니하 다.

당사자 주장 요지2)

가 원고)

이 사건 자자 사용용도를 한 하여 피고 펜 사업에 자함 써E

자 익 리 함인 것이지 원 여한 것이 아니다 한편 피고 는 공탁, . , E

그 채 가 모 소멸하 다고 주장하지만 그 액 가 채 액에 부족하여 일부공탁일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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뿐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부를 조건 부가한 조건부공탁이므 채 소멸효,

과가 인 없다 라 피고 는 이 사건 자약 에 라 이 사건 주식 양. E

한 원고에게 그 주식에 한 명 개 차를 이행할 가 있다.

나 피고) E

이 사건 자약 법 원차용계약에 불과하므 이 사건 주식매매계,

약 차용 에 한 양도담보 공 해 어야 한다 한 그 지 않다고 하.

라도 원고는 피고 소외 주식회사 과 사이에 지불보증계약2014. 4. 29. E K⑴

체결하 므 소 차에 해당하는 계약에 라 그 법 질이 차용,

었다. 라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한 담보권만 가지는 자이고,⑵

산 차를 거 지 않는 한 피고 에 하여 주식에 한 권리를 행사할 없다 한편E . ,

피고 이사인 피고 원E B 2014. 8. 20. 469,309,589 2015. 9. 14.⑶

원 등 합계 원 원 원 변 공탁하1,927,746 471,237,335 (=469,309,589 + 1,927,746 )

므 이 사건 자약 에 른 피고 차용 채 는 부 소멸하 다 이 같이, E .

피담보채 가 모 공탁 소멸하 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하여 가지는,

담보권 역시 부종 에 라 소멸한 것 보아야 한다.

단3)

가 이 사건 자약 해)

사 시 하여 당사자에 하여 엇이 시 었는가 하는 과 그것,

써 도하 는 목 하는 것 사실인 이고 인 사실 토,

그것이 가지는 법 미를 탐구 하는 것 이른 사 시 해 이,

는 사실인 과는 구별 는 법 단 역에 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목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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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여 한 당사자 일 행 가 법 다듬어지지 아니한 탓 그것이 가지

는 법 미가 명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 법 인 에 미 평가하,

여 그 법 미가 엇인가를 히는 것 역시 사 시 해 에 속한다 법원(

고 다 결 참조 한편 사 시 해 롯한 사실에2011. 1. 13. 2010 69940 ). ,

한 법 단 내지 평가는 자 상이 지 않 므 법원 당사자 진 에,

구속 지 아니하는 것이다 법원 고 다 결 참조( 2006. 6. 2. 2004 70789 ).

이 사건 자약 해 과 하여 원고는 자계약 일종이라고 주장하는,

면 피고 는 차용계약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 한편 피고 는 원고가, E ( , E

이 사건 자약 에 른 자자 이 여 임 자인하 다는 취지 도 주장하나 이,

는 재 상 자 상이 지 않는 것 법원이 이에 구속 지 아니한다),

이 사건 자약 법 미에 하여 살펴보 한다.

민법상 소 차계약 주 가 타 체 소 권 차주 에( ) ( )貸主 借主

게 이 할 것 약 하고 차주는 동종 동질 동량 건 할 것 약 함 써, · ·

립하는 계약 차주가 목 소 권 자체를 취득한다는 에 사용 차 등,

다른 차 계약과 본질 인 부분에 차이가 나고 사용 차 등 차주가 목,

해진 용법에 라 사용 익하여야 하는 데 하여 소 차 차주는 목 자·

이 사용 익 처분할 있다는 에 구별 다· · .

이 사건 자약 에 하여 살피건 앞 본 증거들에 변 체 취지를 종,

합하여 인 는 다 과 같 사 에 추어 약 민법상 계약인 소,

차계약에 해당한다고 보 는 어 고 자계약에 가 운 명계약 해, ( )無名契約

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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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이 사건 자약 이 사건 펜 공사가 료 어갈 체결 것

보이는데 그 자자 펜 사용승인 한 차 용 내부 인, ,

리어 용 등 목 해 만 사용할 것 그 사용처를 한하고 있고,

자자 사용 에 하여도 공 한 필 보에 우 사용‘

할 것이라는 우 한 고 있다 이 차주에게 소’ .

권이 이 고 그 결과 처분 자 가 보장 는 통상 소 차계약과,

다르다.

이 사건 자약 에는 통상 소 차계약과는 다르게 자 익‘②

원 이외에는 이자약 볼 만한 약 이 부가 어 있지 않다40,000,000 ’ .

이에 하여 피고 는 이 사건 자약 에는 자자 에 하여 월, E 7%

에 한 이자약 이 있었다고도 주장하지만 그 주장에 해당하는 이 사,

건 자약 조항 조 항 에는 앞 본 같이 약 조를( 5 5 ) ‘ 4

하 경우라는 조건이 부가 어 있 므 이는 피고 가 약 상’ , E

를 다하지 못한 경우를 한 약 조항 즉 손해 상 에 지나지,

않는다고 할 것이고 달리 약 손해 과 같 이 이자약 이 있었,

다고 볼 만한 사 도 없다.

③ 자 익 원에 하여도 피고 는 이 사건 자약 이 체결40,000,000 , E

원고 부 이 사건 자자 원 모 지2014. 2. 27. 500,000,000

후 그 다 날인 별도 원고에게 자 익2014. 2. 28. 40,000,000

원 지 하 는 이는 일 인 소 차계약 이자 지 식과 사,

다를 뿐 아니라 피고 가 주장하는 같이 이자공 에 해당한다고, 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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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어 다 통상 여에 이자 공 경우 여 원 에( ,

이자에 해당하는 액 공 한 돈만 채 자에게 부하는 것이 일

이다).

④ 앞 본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자약 에 라 같 날인 2014. 2. 27.

피고 주식 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 모 양 하 는 이는E ,

회사 지 구조 변경시키는 내용 것 이를 단 히 여 채

권 회 를 한 담보 격 만 악할 는 없다.

⑤ 한 이 사건 자약 피고 가 자자 지 는 즉시 원고가 지E

하는 소외 등 이사 취임시키 하는 내용이 포함 어 있는데J ,

항 에 이를 하여 보면 이 사건 자약 원고가 이 사건 펜,④

업에 즈 하여 자 자하고 그 자자 지 하는 시 부 직 간, ·

피고 사결 과 에 개입하고자 하는 목 에 체결 것E

보인다.

나 청구원인에 한 단)

라 인 사실에 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자약 에 이 사건 주식,

매매계약에 라 피고 이 사건 주식 존 주주들 부 모 양 하 다고 할E

것이고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당시 이 사건 변 종결일 재 이 사건 자약,

에 한 지 일인 이 경과하 역 상 명 하므 이 사건 자2014. 4. 27. ,

약 체결 주식양도를 승낙한 피고 는 주식양 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E

주식에 하여 명 개 차를 이행할 가 있다.

다 피고 주장에 한 단) 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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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건 자약 에 른 자자 법 격이 자 지불보증계2014. 4. 29.⑴

약에 라 여 었다는 주장에 한 단

증 재에 하면 주식회사 이 피고 이 사건4 , K 2014. 4. 29. E

자약 에 른 원고에 한 채 를 연 보증한 사실이 인 는 한다 그러나 연.

보증 원고 주식회사 사이 계약에 불과하여 계약 체결 써 원고 피K

고 사이 이 사건 자약 에 한 법 평가가 변경 다고 볼 없 므 피E ,

고 이 부분 주장 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는 지불보증계약 에 여E ( E ‘

사실이라는 재를 근거 이 사건 자약 이 여라는 취지 도 주장하지만 앞’ ,

살핀 같이 법 행 해 에 하여 법원 당사자가 사용한 구에 구애 지

않는 것이므 주장 역시 이 없다, ).

산 차를 거 지 않는 한 주식에 한 권리를 행사할 없다는 주장에⑵

한 단

피고 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하여 담보권만 가짐 산 차를E ,

거 지 않는 한 주식에 한 권리를 행사할 없다는 취지 주장한다 이는 이 사건.

주식매매계약이 민법 조 조 용 한 이른 약한 미 양도담607 , 608

보에 해당함 한 주장 보이나 조항들 그 용범 에 있어 원인,

채 가 소 차 인하여 생 경우에 한 므 차용 에 하여 민법(‘ ’,

조 피고 주장 이 다른 에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 주장607 ), E [ E

과 같이 이 사건 자약 소 차계약 가 하여 본다고 하 라도 앞,

본 같이 이 사건 자약 당시 이 사건 주식 가액 합계액 원이500,000,000

고 이는 이 사건 자원리 인 원 원 원, 540,000,000 (= 500,000,000 + 40,000,000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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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하지 않 이 계산상 명 한 결국 민법 조항들이 용 없 므 피고, E

주장 이 에 도 이 없다 한편 약한 미 양도담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. ,

라도 채권자 산 를 채 자 차용 지 보다 이행 어야 하는,

이행 볼 는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 가 동시이행 항변권 등 행사하고 있, E

지도 않 이 사건에 같 주장이 원고 청구를 지할 만한 사 가 다고

보 도 어 다 게다가 아래에 보는 같이 이 사건 변 종결일 재 지도 이].

사건 자약 에 른 피고 원고에 한 채 이 모 지 었다고 보 어E

운 이상 결국 피고 이 부분 주장 아들일 없다, E .

공탁 인하여 그 채 가 모 소멸하 다는 주장에 한 단⑶

증 증 증 각 재에 하면12 1, 16 1, 2, 3, 21 ,㈎

피고 이 이 사건 자약 에 른 채 에 하여 원 공탁B 2014. 8. 20. 469,309,589

한 사실 피고 같이 공탁하면 그 공탁 공탁 인하여 소멸하는, B 1.「

질권 권 는 당권 부, , 2. 1) 란에 부지 법원‘2014. 2. 28.」

1656 2) 공동담보목 근 당권 말소라고 재한 사실 재에 하( 2014-175 ) ’ ,

여 피고 근 당권 말소라는 재는 부가 아닌 공탁B 2014. 9. 4. ‘ ’

인하여 소멸하는 권이라는 취지 신청 하 고 신청이 같 날 인가,

사실 피고 이 추가 원 공탁한 사실이 각 인 는, B 2015. 9. 14. 1,927,746

한다.

그러나 공탁 인하여 이 사건 자약 에 른 피고 채 가 부E

소멸하는지에 하여 보건 공탁 합계액, 원 원471,237,335 (=469,309,589 +

1) 동일한 란 구 어 있다.

2) 보인다16563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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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이 사건 자자 원 에 해당하는 원에도 미 지 못함이1,927,746 ) 500,000,000

계산상 명 하므 피고 공탁 인하여 이 사건 자약 에 른 피고, B E

채 가 모 소멸한다고 인 하 에 부족하고 달리 그 변 사실 등 인 할 만한 증,

거도 없다.

한편 피고 는 이 사건 자약 에 한 월 이자약 이자 한, E ‘ 7%’㈏

법에 한 고이자 어 는 것 법 용 아 연 범 에, 30%

만 효임 피고 공탁 인하여 피고 채 가 모 소멸하, B E

다는 취지 도 주장한다 자 답변 면 자 면(2015. 3. 18. 7 , 2015. 3. 31. 12, 13

면).

그러나 이자 한법 소 차 이자약 에 하여 용 는 것 이(

자 한법 조 항 채권에 부가 이자약 이라고 하여 모 법에 른2 1 ),

고이자 한 는 것 아니고 이자 한법 조는 소 차에 한 계약, 2

상 이자에 한하여 용 는 것이므 채 이행지체 인한 손해 상액 에

하여는 용 지 않는 것이다 법원 고 다 결 참조 이 사( 1980. 10. 27. 80 703 ).

건에 하여 살피건 앞 각 인 한 같이 이 사건 자약 민법상 소,

차계약 보 어 운데다가 자약 에 한 월 에 한 지연, 7%

손해 약 손해 상액 에 해당할 뿐이므 이 다른 에 피고, E

주장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아들일 없다.

그런데 이 사건에 이자 한법 용 그에 른 채 원리 계산 식㈐

이 당사자들 사이에 주 쟁 이었 부 할 없고 피고 는 이 사건 자약, E

에 하여 이자 한법 용 회피하 한 탈법행 라는 취지 도 주장하고 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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므 이하에 는 피고 주장과 같이 이자 한법이 용 는 경우를 가 하여 그, E

주장 당부에 하여 살펴보 한다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자 익. E

원 이자에 해당한다고 가 하는 경우에40,000,000 [피고 는 원고에게E

원 말고도 소개 명목 원 소외 통하여 추가 지 하40,000,000 50,000,000 J

다고 주장하나 피고 원고 사이에 소개 명목 원 지 하, E 50,000,000

약 한 사실 인 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히 증인 남열 각 증언에 하( , J

면 원 원고 피고 사이에 자약 이 공 체결 는 경우, 50,000,000 E

간소개인에 해당하는 남열 이 피고 부 소개 조 지 피고, J E E

내지 과 사 에 이야 가 것이고 액 원고 상 없는 것 이 사건B ,

자약 체결하는 자리에 는 원에 한 이야 가 언 이 없었다는 사실

만이 인 뿐이다 증인 남열에 한 증인신 녹취 면 증인 에 한 증. 5, 6 , J

인신 녹취 내지 면 이 이 사건 자약 에 등 이사 지목 사 만4 6 ), J

는 이 원고 부 소개 명목 원에 한 권한 임 았다고 인 하 에 부J

족하고 달리 피고 가 원고에게 원 이자 지 하 인 할 만한, E 50,000,000

증거도 없 므 원 부분 이자 인 없다, 50,000,000 ] 피고 가 원고, E

부 실 한 원 원 원 원 이 므 이460,000,000 (=500,000,000 - 40,000,000 ) ,

이자 원 피고 가 실 한 원에 하여 구40,000,000 E 460,000,000

이자 한법 법 개 것 구 이자 한법 조(2014. 1. 14. 12227 ) 2

항 고이자 에 한 규 통 개1 (2014. 6. 11. 25376

것 에 른 고이자 인 연 계산한 개월분 이자 원) 30% 1 11,500,000

원 이자에 충당 고 이를 과하는 원(=460,000,000 × 30/100 × 1/12) , 28,50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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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원 원본인 원에 충당 다 라 피고 는(=40,000,000 - 11,500,000 ) 500,000,000 . E

남 원 원 원 원 이에 하여 이 사건471,500,000 (=500,000,000 - 28,500,000 )

자약 에 한 지 일 다 날인 부 다 갚는 날 지 법에 하2014. 4. 27.

여 한 연 약 이 계산한 지연손해 지 할 를 부담하게 다30%

계산 식에 하여는 법원 고 다 결 참조 그 다면( 2012. 10. 11. 2012 55198 ).

피고 채 원리 피고 이 공탁 한E B 경2014. 8. 20. 3)에는 원516,453,972

원 일 에 이르는 이는 피고 공탁(=471,500,000 × 30/100 × 116 × 1/365) , B

액 상당부분 과함이 계산상 명 하다 결국 피고 주장과 같이 본다고 가 하. E

라도 피고 공탁 인하여 이 사건 자약 에 른 피고 채 가 부, B E

소멸하 다는 주장 이 없 에 돌아간다고 할 것이므 피고 이 부분 주장, E

어느 모 보나 아들일 없다.

라 피고 주장들 모 아들이지 않는다E .

결3.

그 다면 원고 이 사건 소 피고 에 한 각 청구 부분 피고 에B, C, D E

한 인청구 부분 부 법하여 이를 모 각하하고 원고 피고 에 한 나 지 청, E

구는 이 있어 이를 인용하 하여 주 과 같이 결한다, .

3) 피고 자 공탁 경우 앞 본 같이 근 당권 말소를 조건 하고 있 므 효B 2014. 8. 20.

라 할 것이고 법원 고 다 결 법원 고 다 결 등( 1969. 5. 27. 69 298,299 , 1975. 12. 23. 75 1134

참조 공탁 피고 이 그 조건 시에 하여 신청 하고 그 신청이 인가 부), B 2014. 9. 4.

소 부조건이 없는 변 공탁 효 갖는다고 할 것이나 법원 고 다( 1974. 5. 14. 74

결 법원 고 결 등 참조 공탁시인 하여166 , 1986. 8. 19. 85 280 ), 2014. 8. 20.

도 공탁 액이 채 원리 에 미 지 못하는 편 상 일자를 계산하 다,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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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 장 사 태식

사 이상욱

사 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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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지.

주식 시

행회사 피고 주식회사1. : E

주식 종 보통주2. :

주식 량 주3. : 100,000

액면 주당 원 끝4. : 1 5,000 . .


